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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변경된 내용 및 보육료 단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 적용시기: 변경된 내용 및 보육료 단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기관보육료는 7월 이용현황 

확정분에 대한 8월 지급부터 적용

91

보육료 수납액(’25. 1~12월)

유형 지원구분 연령
부모 보육료
(기본보육)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0~5세반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0세반 540,000

1세반 475,000

2세반 394,000

3세반 280,000

4세반 280,000

5세반 28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87,000

누리(3~5세반 장애아) 
보육료

3~5세반 587,000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0~5세반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0세반 540,000

1세반 475,000

2세반 394,000

3세반 280,000

4세반 280,000

5세반 28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87,000

누리(3~5세반 장애아) 
보육료

3~5세반 587,000

보육료 수납액(’25. 7~12월)

유형 지원구분 연령
부모 보육료
(기본보육)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0~5세반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0세반 567,000

1세반 500,000

2세반 414,000

3세반 280,000

4세반 280,000

5세반 28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616,000

누리(3~5세반 장애아) 
보육료

3~5세반 616,000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0~5세반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0세반 567,000

1세반 500,000

2세반 414,000

3세반 280,000

4세반 280,000

5세반 28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616,000

누리(3~5세반 장애아) 
보육료

3~5세반 616,000

110
-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매뉴얼｣(̓10. 5월 배포)에 따라 실내

공기질 개선 노력을 해야 함

-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가이드

라인｣(’25.6월 배포)에 따라 실내 공기질 개선 노력을 

해야 함

118

안전관리교(안전사고 예방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모든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안전

공제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안전관리교육(안전사고 예방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모든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안전

공제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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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표현황 통보

····

  * 교육부 홈페이지-정보공개 –사전 정보공표-법 위반 어린이집 

명단 공표

4) 공표현황 통보

····

  * 교육부 홈페이지-교육부 소식 –명단공표-위반사실의 공표

(영유아 보육법 제49조의3)

137

* 지역사회 인사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매뉴얼(2012)｣의 

자격요건을 준용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구의원 

등 지방의회의원은 운영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음(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 17-0433(2017. 10. 19.))

* 지역사회 인사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매뉴얼(2012)｣의 

자격요건을 준용하며,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구의원 

등 지방의회의원은 운영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음(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 17-0433(2017. 10. 19.))

142

- 각종 실태·점검･조사(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행 차량･급식･시설･안전점검 등)에서 제외 함

(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 정기(자체)점검으로 갈음 함)

- 다만, 민원 제보, 언론보도, 보조금 부정수급, 

법령위반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지도･점검 대상이며, 각종 실태･점검･조사가 

전수조사이거나 차량･급식･시설･안전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실시

가능

- 각종 실태 점검･조사(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행 차량･급식･시설･안전점검 등)에서 제외 함

(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 정기(자체)점검으로 갈음 함)

- 다만, 민원 제보, 언론보도, 보조금 부정수급, 

법령위반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지도･점검 대상이며, 각종 실태･점검･조사가 

전수조사이거나 차량･급식･시설･안전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실시 

가능

  * 실태 점검･조사 제외는 해당 점검･조사를 열린어린이집 

선정･유지를 위한 점검･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한

하며, 법령･지침상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거나, 민원

제보･언론보도 등에 의해 지도･점검 대상에 해당(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에 관한 사항 등)하는 경우 제외되지 

않도록 유의 

206

라.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

라.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4항 및 

제18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근로

여건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교육부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3에 따라「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 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시행함(’25.5.)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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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미종사자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다시 보육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채용 이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함

- 장기 미종사자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다시 보육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채용 이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함
  ※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래 표] 참조), 다시 보육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수하도록 할 수 있음

  ※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유예자를 채용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의 책임 하에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건강･
안전 등 보육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안내사항)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254~260

1. 사업개요

평가지표의 평가영역 및 항목, 평가방법, 평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어린이

집 평가 매뉴얼」로 정함

1. 사업개요

평가지표의 평가영역 및 항목, 평가방법, 평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어린이

집 평가 매뉴얼」로 정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참고

 * (안내사항) “Ⅵ.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과의 개정 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보육사업안내 지침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오니, 관련 내용은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8

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

(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자(6~36개월

미만의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는 영아)

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

(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자

270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주요 내용❙
구분 내        용

종류 및 
지원액

(생략)

⦁영유아(3~5세반)누리공통과정: 소득무관 전(全)계층

월 280천원

  * 3~5세반 누리장애아보육료: 587천원

⦁장애아보육료: 인건비지원시설 587천원, 

인건비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방과후 보육료: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100천원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298천원

(생략)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주요 내용❙
구분 내        용

종류 및 
지원액

(생략)

⦁영유아(3~5세반)누리공통과정: 소득무관 전(全)계층 

월 280천원

  * 3~5세반 누리장애아보육료: 616천원(’25.7.1.~)

⦁장애아보육료: 인건비지원시설 616천원(’25.7.1.~), 

인건비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방과후 보육료: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100천원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308천원(’25.7.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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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육료 지원단가❙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3~5세반 장애아

적용시기 (’25.1.1∼) (’25.1.1∼) (’25.1.1∼)
(’25.1.1∼

2.29.)
(’25.3.1∼) (’25.1.1∼)

계 1,169,000 817,000 626,000 280,000 280,000 1,273,000

부모보육료 540,000 475,000 394,000 280,000 280,000 587,000

기관보육료 629,000 342,000 232,000 - - 686,000

❙2025년 보육료 지원단가❙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3~5세반 장애아

적용시기 (’25.7.1∼) (’25.7.1∼) (’25.7.1∼)
(’25.1.1∼

2.29.)
(’25.3.1∼) (’25.7.1∼)

계 1,227,000 859,000 658,000 280,000 280,000 1,336,000

부모보육료 567,000 500,000 414,000 280,000 280,000 616,000

기관보육료 660,000 359,000 244,000 - - 720,000

 * (안내사항)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271

 *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에서 

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

 * 3∼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최대 3년간),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3~5세반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내에서 부모

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에서 

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상기 기관보육료 지원단가는 

7월 이용현황확정 기준 8월 지급시부터 적용)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

 * 3∼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최대 3년간),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3~5세반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내에서 부모

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 2025년 1월 1일 ∼ 6월 30일 보육료 지원단가는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25.1.20.발행본) 참고

292

* 조기입학: ʼ24. 1. 2.~3. 1.기간 중 3세에 도달한 아동(ʼ21. 

1. 2∼3. 1.생)으로 조기입학 희망자

 - 단, 21년생이 상위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기간을 초과하게 되어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

* 조기입학: ʼ25. 1. 2.~3. 1.기간 중 3세에 도달한 아동(ʼ22. 

1. 2∼3. 1.생)으로 조기입학 희망자

 - 단, 22년생이 상위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기간을 초과하게 되어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

293

나. 지원 단가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0세반
(’25.1.1∼)

540,000 540,000 810,000

1세반
(’25.1.1∼)

475,000 475,000 721,500

2세반
(’25.1.1∼)

394,000 394,000 591,000

3∼5세반
(’25.1.1∼2.29.)

280,000 280,000 420,000

3∼5세반
(’25.3.1∼)

280,000 280,000 420,000

나. 지원 단가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0세반
(’25.7.1∼)

567,000 567,000 850,000

1세반
(’25.7.1∼)

500,000 500,000 750,000

2세반
(’25.7.1∼)

414,000 414,000 621,000

3∼5세반
(’25.1.1∼2.29.)

280,000 280,000 420,000

3∼5세반
(’25.3.1∼)

280,000 280,000 420,000



주요 개정사항

주
요

개
정
사
항

http://www.moe.go.kr/ v

페이지 2025년 2025년 하반기

304

다. 지원 단가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등)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 587천원 지원

(’25년)

다. 지원 단가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등)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 616천원 지원

(’25.7.1.∼)

308

2) 장애아동

교사 대 아동비율 1:3 준수 및 방과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

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보육료의 50%

(293,000원)(국비+지방비)

2) 장애아동

교사 대 아동비율 1:3 준수 및 방과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

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보육료의 50%

(308,000원)(국비+지방비)

335

2)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 교육부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승인한 시설 : 인건비 지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으나 교육부

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미승인한 시설 : 기관보육료

686천원 지원

2)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 교육부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승인한 시설 : 인건비 지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으나 교육부

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미승인한 시설 : 기관보육료 

720천원(‘25.7.1.~) 지원

335

4) 장애아 보육료 및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장애아보육료: ʻ장애아보육료ʼ 참조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등)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 587천원 지원

4) 장애아 보육료 및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장애아보육료: ʻ장애아보육료ʼ 참조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등)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 616천원(’25.7.1.~) 지원

336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ʻ방과후 보육료ʼ의 ʻ장애

아동ʼ 참조

 -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는 시설 이용 장애 아동: 정부지원단가

(587천원)의 50%인 293천원 지원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ʻ방과후 보육료ʼ의 ʻ장애

아동ʼ 참조

 -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는 시설 이용 장애 아동: 정부지원단가

(616천원)의 50%인 308천원(’25.7.1.~)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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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
구분 (생략)

보육료 지원
(장애아 1인)

1. 장애아전문지정어린이집: 전담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 인건비 지원(교육부장관 승인) (생략) 587천원

 - 기관보육료 지원
(교육부장관 미승인)

(생략)
부모 보육료: 587천원
기관 보육료: 686천원

2.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 통합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 인건비 지원
 

(생략) 587천원

3. 일반어린이집: 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

인건비
지원
어린
이집

 - 1대 3기준(0세반)
 - 1대 5기준(1세반)
 - 1대 7기준(2세반)
 - 1대 15기준(3세반)
 - 1대 20기준(4세반 이상)

(생략)

540천원
475천원
394천원
280천원
280천원

기관
보육료
지원
어린
이집

 - 1대 3기준(0세반)
 - 1대 5기준(1세반)
 - 1대 7기준(2세반)
 - 1대 15기준(3세반)
 - 1대 20기준(4세반 이상)

(생략)

540천원
475천원
394천원

보육료상한액
보육료상한액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
구분 (생략)

보육료 지원
(장애아 1인)

1. 장애아전문지정어린이집: 전담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 인건비 지원(교육부장관 승인) (생략) 616천원

 - 기관보육료 지원
(교육부장관 미승인)

(생략)
부모 보육료: 616천원
기관 보육료: 720천원

2.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 통합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 인건비 지원
 

(생략) 616천원

3. 일반어린이집: 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

인건비
지원
어린
이집

 - 1대 3기준(0세반)
 - 1대 5기준(1세반)
 - 1대 7기준(2세반)
 - 1대 15기준(3세반)
 - 1대 20기준(4세반 이상)

(생략)

567천원
500천원
414천원

280천원
280천원

기관
보육료
지원
어린
이집

 - 1대 3기준(0세반)
 - 1대 5기준(1세반)
 - 1대 7기준(2세반)
 - 1대 15기준(3세반)
 - 1대 20기준(4세반 이상)

(생략)

567천원
500천원
414천원

보육료상한액
보육료상한액

* (안내사항)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346
(신설)  ※ 변경된 보육료 지원 단가는 ’25.7.1.부터 적용(기관보육료는 

7월 이용현황확정분에 대한 8월 지급부터 적용)

366
※ 적용시기 : 지원 단가는 2025년 1월 지급 시부터 적용 ※ 적용시기 : 지원 단가는 2025년 7월 이용현황 확정분에 

대한 8월 지급부터 적용

366

다. 지원 금액(1인당 지원기준단가)

연령 0세반 1세반 2세반 장애아

기관
보육료

629,000 342,000 232,000 686,000

다. 지원 금액(1인당 지원기준단가)

연령 0세반 1세반 2세반 장애아

기관
보육료

660,000 359,000 244,000 720,000

 ※ ’25.7월 이용현황 확정분에 대한 8월 지급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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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분 (생략) 기관보육료(원)

0세반 (생략) 629,000

0, 1세반 (생략)
629,000

342,000

1세반 (생략) 342,000

1, 2세반 (생략)
342,000

232,000

2세반 (생략) 232,000

2, 3세반 (생략)
232,000

0

장애아반 (생략) 686,000

장애아 방과후반 (생략) 585,000

반구분 (생략) 기관보육료(원)

0세반 (생략) 660,000

0, 1세반 (생략)
660,000

359,000

1세반 (생략) 359,000

1, 2세반 (생략)
359,000

244,000

2세반 (생략) 244,000

2, 3세반 (생략)
244,000

0

장애아반 (생략) 720,000

장애아 방과후반 (생략) 614,000

371
※ 적용시기: 2025년 1월 이용현황 기준 2월 지급 시부터 적용 ※ 적용시기: 2025년 7월 이용현황 확정 기준 8월 지급 시부터 

적용

371

다. 지원금액 (정원 대비 부족 현원 1인당 지원단가)

반구분 0세(0~1세반) 1세(1~2세반) 2세(2~3세반)

지원금액 629,000 342,000 232,000

다. 지원금액 (정원 대비 부족 현원 1인당 지원단가)

반구분 0세(0~1세반) 1세(1~2세반) 2세(2~3세반)

지원금액 660,000 359,000 244,000

372
(지원 예시) 2025년 1월 보육일수 23일 기준 (지원 예시) 2025년 1월 보육일수 23일 기준

 ※ 단가 변경(’25.7.1.) 이전 시점에 대한 예시이므로,

변경 전 지원단가 표시

438

3) 설치비 지원기준

지원규모: 국비 50%, 지방비 50%

3) 설치비 지원기준

지원규모: 국비 50%, 지방비 50%

(서울은 국비 20% 지원)

442

가. 설치자

(신설)

가. 설치자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 설치(분소를 포함)가

완료된 지자체의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설치 완료 1개월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관리, 

업무 시스템 활용 등을 위해 센터 설치 결과를 

교육부 및 한국보육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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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17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 (안내사항) 보건복지부령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을 지침에 담는 과정에서 오탈자가 확인되어 수정.

(동 규칙(보건복지부령 제928호)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음)

부록 74

가. 주요 내용

구분 내        용

종류 및 
지원액

(생략)

⦁영유아(3~5세반)누리공통과정: 소득무관 전(全)계층

월 280천원

  * 3~5세반 누리장애아보육료: 587천원

⦁장애아보육료: 인건비지원시설 587천원, 

인건비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방과후 보육료: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100천원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298천원

(생략)

가. 주요 내용

구분 내        용

종류 및 
지원액

(생략)

⦁영유아(3~5세반)누리공통과정: 소득무관 전(全)계층

월 280천원

  * 3~5세반 누리장애아보육료: 616천원(’25.7.1.~)

⦁장애아보육료: 인건비지원시설 616천원(’25.7.1.~), 

인건비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방과후 보육료: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

아동 100천원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308천원(’25.7.1.~)

(생략)

부록 92

❙보육료 지원금액❙
연령

(적용시기)
정부지원단가(월)

0세반
(’25.1.1∼)

540,000

1세반
(’25.1.1∼)

475,000

2세반
(’25.1.1∼)

394,000

3-5세반
누리공통과정

(’25.1.1∼2.29.)
280,000

3-5세반
누리공통과정
(’25.3.1∼)

280,000

❙보육료 지원금액❙
연령

(적용시기)
정부지원단가(월)

0세반
(’25.7.1∼)

567,000

1세반
(’25.7.1∼)

500,000

2세반
(’25.7.1∼)

414,000

3-5세반
누리공통과정

(’25.1.1∼2.29.)
280,000

3-5세반
누리공통과정
(’25.3.1∼)

280,000

부록 99

(지원 금액)

-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 587천원(방과후 장애

아동: 293천원)

(지원 금액)

-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 616천원(방과후 장애

아동: 308천원)



주요 개정사항

주
요

개
정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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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2025년 2025년 하반기

부록 341

2. 출결 상황

연령
구분

3세 4세 5세

보호일수

결석일수

의    견

2. 출결 상황

연령
구분

3세 4세 5세

보육일수

결석일수

의    견

부록 342 6. 활동발당상황 6. 활동발달상황


